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
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
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
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
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
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
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
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
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
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
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
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
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
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
왕동, 신모산동, 신소현
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
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
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
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
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
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
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
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
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
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
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
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
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
당한다)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
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
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
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
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